
강의료 지급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

현행 개정안

제6조(한계시간) “삭제”
제6조(한계시간) ① 본 대학교 교원의 
주당 한계시간은 별표와 같다. 단, 부
득이한 사정으로 한계시간을 초과하여
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
한다.

부칙
1. (시행일)본 개정 규정은 2023년 월 

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교원 주당 책임시간의 감면시간 및 한계시간 개정안 

구분 직   위 책임시간 한계시간

1  부총장 9 15

2  처장, 대학원장, 신대원장 9 15

3  학과장 11 21

4  부설연구소장 및 부속기관장 12 21

5  전임교원(정년트랙) 12 21

6  전임교원(비정년트랙) 5 21

7  비전임교원 - -

*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 시간계산은 5시간을 원칙으로 하되, 일정기간 전담영

역이나 임무, 직책, 별도의 대내외 활동이 있는 경우 7시간으로 할 수 있다.


